
[별표 2] 내역사업 명칭부여 기준 (제5조 관련)

○ 사업 특성을 반영한 명칭 사용

- 추상적 표현을 지양하고, 명칭만으로도 사업 내용을 추정할 수 있도록 명명

○ 단순 비용성의 명칭 등 지양

○ 기관명 표기

- 특정 기관에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의 경우 내역사업명에 기관명을 포함

○ 종결단어 표현

- 동사형 명사로 사업명 종결어 사용

○ ○사업 관리

○ ○ ○센터 건립

○ ○차량 구입(구매)

○ ○커뮤니티 구축

△ △ 상환

△ △ △ 센터 운영

△ △ △ 지도자 육성

△ △ 지역 정비

□□단지 조성

□□운영비 지급

□□□사업발굴 지원 

□□단체 후원 등

현행 개선(예시)

상품수출
Ÿ 한류 융복합 협력프로젝트 발굴 지원(한류상품수출지원)

Ÿ 한류 융복합 협력프로젝트 발굴 지원(아이템발굴컨설팅)

Biz-Desk운영
Ÿ 중소콘텐츠기업 수출경쟁력강화 지원(Biz-Desk운영)

Ÿ 중소콘텐츠기업 수출경쟁력강화 지원(콘텐츠박람회개최)

현행 개선(예시)

인건비 대한체육회 운영 지원(인건비)

경상비 대한체육회 운영 지원(경상비)

지방이전비 대한체육회 운영 지원(지방이전비)

고유사업비 대한체육회 사업비 지원(고유사업비)

현행 개선(예시)

저작권 조정제도 운영 한국저작권위원회 운영(저작권 조정제도)

저작권 심의제도 운영 한국저작권위원회 운영(저작권 심의제도)


